
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[별표 6의5] <신설 

2021. 10. 19.>

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의 보고사항, 보고 기한 및

방법(제18조의2제7항 관련)

1.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

보고사항 보고기한

가.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현황

  1) 보관시설의 명칭 및 주소

  2) 담당자 및 연락처

  3) 제조사, 제조일자, 유효기간

  4) 비축수량

  5) 갑상샘 방호 약품의 폐기 기록

    가) 폐기일자

    나) 폐기 전 보관시설의 명칭 및 주소

    다) 폐기 약품의 수량ㆍ제조사ㆍ제조일자

    라) 폐기사유

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

나.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현황

  1) 주민 대상 사전배포

    가) 사전배포 주민수(행정동ㆍ리 단위로 구

분)

    나) 사전배포 일자, 배포 수량

    다) 제조사, 제조일자, 유효기간

  2) 기관 대상 사전배포

    가) 사전배포 기관 명칭 및 주소

    나) 해당 기관의 종류(학교, 약국 등)

    다)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

    라) 사전배포 일자, 배포수량

    마) 제조사, 제조일자, 유효기간

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

다.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ㆍ훼손 현황

  1) 비축ㆍ관리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ㆍ훼

손 기록

분실ㆍ훼손 인지 후 지체 없이



    가) 분실ㆍ훼손 일자

    나) 보관시설의 명칭 및 주소

    다) 분실ㆍ훼손된 약품의 수량ㆍ제조사ㆍ제

조일자

    라) 분실ㆍ훼손 사유

  2) 사전배포된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ㆍ훼

손 기록

    가) 분실ㆍ훼손 일자

    나) 주민 또는 기관 구분

    다) 주민의 성명ㆍ주소 또는 기관의 명칭ㆍ

주소

    라) 분실ㆍ훼손된 약품의 수량ㆍ제조사ㆍ제

조일자ㆍ유효기간

    마) 분실ㆍ훼손 사유

2. 보고방법

  가.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고사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 

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의 보고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

보고하고,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한 보고사항을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원

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 

  나. 제1호다목에 따른 보고사항의 경우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ㆍ훼손을 인지한 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
